
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[별표 12] <개정 2022. 2. 16.>

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(제 29 조제 4항 관련)

1. 표시등 관리기준

가. 표시등의 보수ㆍ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

나. 건축물ㆍ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표시등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

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를 제거하거나 표시등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필

요한 조치를 할 것

다.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시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

능이 저해된 경우와 그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

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

라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표시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표시등

을 복구할 것

마. 표시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둘 것

바. 표시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유지할 것

1) 별표 10 제 1 호나목에 따른 중광도 A형태, 고광도 A형태 및 고광도 B형태

의 표시등은 24 시간 동안 점등을 유지할 것. 다만, 해당 표시등이 국토교통부

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

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주간 및 박명에만 점등을 유지해야 한다.

2) 별표 10 제 1 호나목에 따른 저광도 C형태 및 저광도 D형태의 표시등은 같

은 목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박명 및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

할 것

3) 그 밖의 표시등은 별표 10 제 1 호나목의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

른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할 것

사.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감시기를 감시자가 상

주하는 곳에 설치할 것

아. 표시등의 관리 이력을 기록ㆍ보관할 것

자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

2. 표지 관리기준

가. 별표 10 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 유지할 것

나. 표지(항공장애 주간표지깃발은 제외한다)의 기능에 지장(그 기능을 회복하는

데에 7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만 해당한다)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된

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

다. 표지의 관리 이력을 기록ㆍ보관할 것

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


